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➊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➋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➌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➍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➊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재지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

➋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

➌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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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유

• 1970년대 초 구체적 현장조사 없이 정밀도가 낮은 도면을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 설정 작업이 진행 

되면서,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불합리한 지역이 

구역 내에 편입되거나 구역 경계에 걸치는 문제가 발생함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위

•�(취락정비지침:�1993)�구역불변의 원칙하에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을 제정하여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허용

•�(취락현황조사:�1998)�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전제로 한 제도개선 방향 설정을 위해 집단취락의 유형 및 규모, 

취락 내 건축물 등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

• (대규모�취락�우선해제:�1999)�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인구 1천 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등은 

도시계획(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이라도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

• (20호�이상으로�해제대상�확대:�2001)�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집단취락의 해제 기준을 당초(1천 인 이상) 

보다 크게 낮추어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으로 대폭 완화

2002년 이후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 변화 과정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원칙이 확립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단취락의 해제 

기준(해제 대상, 해제 가능 면적, 해제 총량)과 해제 후 관리 방안(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이 변화함

* 2012년 8월 24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중밀도 개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명시.

자료: 국토교통부, 2018: 40. <표 Ⅱ-12>의 내용을 일부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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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기준 및 해제 후 관리방안 변천 과정

구분
2001

(해제지침 제정)
2002 2007 2008 2009 2011 2012 2014 2016 2017

해제
기준

해제
대상
취락
규모

주택호수 20호,
호수밀도 10호/ha

- - -
주택 호수 
산정 시 
제조업소 제외

이축도
주택1호로 산정

- - - -

해제
가능
면적

주택1호당 
1,000㎡+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 - - - -

도시계획시설 
면적 조정 및 

취락정비
사업 시 
해제면적
변경 가능 -

정비사업 
추진 시  
해제 가능 
총량을 
활용하여 
해제 가능 
면적의 
30%까지 
추가 해제 
가능

도시계획시설 
면적 조정 시 
해제 가능 면적
기준 미적용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해제지침 
우선 적용

해제
총량

시·군별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

- - -
해제 총량
별도로 인정

- - - -

해제 후
관리
방안

용도
지역

보전녹지지역 
해제원칙. 
기반시설 정비 시 
전용 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허용 
(단, 국민임대 
주택사업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상 허용)

자연녹지지역 
해제 원칙으로 
변경 
(단, 난개발 
우려 시 
보전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전용주거
지역으로 한정

대규모취락 
(300호 또는 
1천 인 이상) 또는
기존시가지 
등과 결합개발 
시 중밀도개발* 
허용(공원 및 
임대주택 비율 
확보 시)

-

중규모 취락
(100~299호) 
제2종전용
주거지역
(5층 이하) 
허용

대규모 취락 내
(1천 호 또는 
3천 인 이상)
근린상업 및 
준공업지역
허용(5% 미만)

기존 시가지 
연접 취락에 
근린상업 및 
준공업지역
허용

- -

지구
단위
계획

자율선택
(수립 시 용도지역, 
해제면적상 유리)

50호 이상 
수립 의무화

- -
모든 취락 
수립 의무화

- - - -

장기미집행시설 
발생 방지를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동 의무화

정비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

- -

주민조합의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추가

-

단일 취락 내  
복수의 
정비사업 유형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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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취락 개소 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취락 개소 수(개소/km2)

해제 규모 해제 시기

0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집단취락 해제 현황

•�(해제취락�수)�현황조사 결과, 전국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은 총 1,571개소로, 이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498개소가 분포.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대부분이 농지인 광주권은 면적이 

유사한 타 권역에 비해 많은 해제취락이 분포

• (해제�규모)�지형적인 차이로 인해 권역별 집단취락 해제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나, 현존하는 해제취락의 

절반(56.7%) 이상은 5만㎡ 미만의 소규모로 해제

•�(해제�시기)�2010년까지 집단취락의 대부분(1,540개소)이 해제되었으며, 2011년 이후로는 매년 0~2개소  

이내 수준으로 거의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음

해제취락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현황

•�(지정)�대부분의 권역에서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으며(81.2%), 대전권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대부분(85.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

•�(변경)�그간 101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에서 총 102건의 용도지역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84건)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 경우임 

자료: 전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현황조사(2022년 4월 말 기준), 국토교통통계누리 개발제한구역 현황(2021년 말 기준, https://stat.molit.go.kr/).

자료: 전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현황조사(2022년 4월 말 기준).

그림 1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개소 수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취락 개소 수

그림 2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규모 및 해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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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관리실태 및 문제점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변화 양상

•�(해제�이후�신축된�건축물의�연면적)�현존하는 해제취락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72.7%)과 부산권(67.2%)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해제취락�내�건축물의�용도)�현존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연면적 중 단독주택(34.7%)의 연면적 비율이 가장 

높으나, 신축 건축물만 살펴보면 소매점(18.1%)의 비율이 단독주택(16.9%)보다 높고 제조업소(15.7%)가 그 

다음을 차지하여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나 공업기능으로 변화 중임을 알 수 있음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수립·변경�현황)�현존 해제취락의 93.2%(1,464개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절반이 넘는 774개 취락에서 변경이 발생

•�(변경사유)�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유의 61.4%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도로·주차장 등과 같은 교통시설의 변경이 전체 변경 건수의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건축물�변화에�따른�해제취락�유형화)�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총 연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가로축)’과 

‘신축 건축물 비율(세로축)’을 기준으로 보면 해제취락의 변화 양상은 [그림 3]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

자료: 건축데이터 개방 건축물대장 층별 개요(2022년 1월 기준) 및 해제취락 구역 경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신축 주 용도’는 각 해제취락에서 건축된 신축 건축물 연면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임.

자료: 건축데이터 개방 건축물대장 층별 개요(2022년 1월 기준) 및 해제취락 구역 경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상위 5종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순위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건축연령 20년 이하 건축물 건축연령 20년 초과 건축물

건축물 용도 연면적(㎡) 비율(%) 건축물 용도 연면적(㎡) 비율(%) 건축물 용도 연면적(㎡) 비율(%)

1 단독주택 6,806,905 34.7 소매점 2,190,270 18.1 단독주택 4,769,137 63.3

2 소매점 2,321,264 11.8 단독주택 2,037,768 16.9 축사 566,146 7.5

3 제조업소 1,990,414 10.2 제조업소 1,895,034 15.7 창고 348,846 4.6

4 사무소 1,154,730 5.9 사무소 1,050,246 8.7 일반음식점 262,784 3.5

5 다가구주택 918,649 4.7 다세대주택 825,427 6.8 다가구주택 138,355 1.8

그림 3   취락 내 주택 및 신축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변화 유형 구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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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취락의 정비사업 시행 현황

•�해제취락 자체적으로 개발 또는 정비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4개 취락에 불과하며, 이들 

취락의 경우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사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의 문제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현행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로는 취락 내 계획된 기반시설의 

미집행, 기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공장·창고 등 비주거용도로 변경되어 주거지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이 곤란

자료: 경기도. 20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내부자료.

자료 : 저자 작성.

표 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추진 사례

구분 구리 딸기원2지구 광명 구름산지구 부천 성골지구 김포 은행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자

2001년 10월
2001년 4월
2007년 12월

2015년 7월(추가해제)
2005년 6월 2006년 8월

사업지구면적 84,023㎡ 772,855㎡ 65,393㎡ 169,876㎡

사업시행자 주택재개발조합 광명시장 부천시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업방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환지) 도시개발사업(환지) 도시개발사업(환지)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관리계획도)

그림 4   현행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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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0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관리방안 1]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조정 관리

•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재지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

[관리방안 2] 기반시설 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

[관리방안 3] 취락의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 공업 용도 건축물이 우세한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준산업단지, 공업지역정비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정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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